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
위한 영업시간 단축 협력 요청에 대해

신종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24조 제9항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협조 요청

１ 대상기간 2020년 12월 28일 (월) 오후10시부터
2021년 1월 12일 (화)  오전 5시까지

２ 대상시설 (식품위생법의 영업허가를 취득한 아래의 시설)
① 접대가 수반되는 음식점

※유흥 접객 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

제1호에 해당되는 영업을 하는 점포

②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(노래방 등 포함)

３ 대상구역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쵸 2쵸메 및 동 이치방쵸 4쵸메
(조젠지 도리, 히로세 도리, 히가시니반쵸 도리, 반수이 도리로 둘러싸인 구역)

４ 요청내용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단축 영업
※예전부터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범위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포는
요청대상 제외

■ 시간단축요청상담창구(콜센터) 전화 022-211-3540
접수시간 9:00~17:00(1/1~1/3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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